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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심사경과

의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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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제안이유 요지 (주택본부장 김효수)

가.제안이유

○ 정비 정구역 해제 추진 사유

-정비 정구역은315개소로 2006년단독주택재건축 도입으로 격히 증가

-정비 정구역제도는 기반시설의 정비 주거환경 개선의 수단으로 활용 되었으나,양호한 주거지의 슬럼

가속화,부동산 투기,주민 갈등 양산 등 부작용도 발생

○ 서울시 『신주거정비 5 추진방향』에 따른 세부실행 계획 이행

-정비 정구역의 신규지정 올해로 종결 ⇒ 정비 정구역 제도 폐지,

주거지종합 리계획으로 환

-사유재산권 보호 등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해 장기간 미추진지역 주민이 요청하는 정비 정구역 등은

해제하여 휴먼타운 조성 우선 검토

○ 정비 정구역 해제를 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(안)에 해 「도시 주거환경정비법」

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본 안건을 상정함



나.주요 요지

○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:정비 정구역 해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204호(2004.6.25), 제2006-95호(2006.3.23)호로 고시되고,

제2010-421호(2010.11.25)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

비 정구역에 하여 정비 정구역 해제를 한 변경임

○ 정비 정구역 해제 상

형별 계 재개
주거환경

개 사업

재건
비고

단독 공동

해 31 4 15 9 3

○ 정비사업별 정비 정구역 해제 내역

▶ 주택재개발 정비 정구역 해제 :4개 구역

연 생활
형

역
호 동 지 (㏊)

용
(%)

건폐
(%)

진
단계

사업시
행 식

비
형 비고

1 강

당 A 9 미아4동 75-9 3.5 190 12 60 3 주택
재개

복
( )

변경 해

2 마포

당 B 11 공 동 249 1.1 190 12 60 2 주택
재개

복
( )

변경 해

3 로

당 A 3 로본동 469 0.9 190 12 60 2 주택
재개 개

변경 해

4 동

당 A 12 동 67 9.8 190 12 60 2 주택
재개 개

변경 해



▶ 주거환경개선 정비 정구역 해제 :15개 구역

연
생활

형
역
호 동 지 (㏊)

용
(%)

건폐
(%)

진
단계

사업시
행 식

비
형 비고

1 마포
당 B 13 신공 동 5 0.7 190% 12 60% 1 주거환경

개 사업 개
변경 해

2 용산
당 A 5 원효로4

가 135 0.5 170% 7 60% 3 주거환경
개 사업

복
( )

변경 해

3 용산
당 B 6 용산동2

가 1 3.7 170% 3
/ 타 60% 1 주거환경

개 사업
복

( )
변경 해

4 용산
당 B 7 용산동2가 5 1.0 170% 3

/ 타 60% 1 주거환경
개 사업

복
( )

변경 해

5 등포
당 A 2 양평동3가 78-3 0.6 210% - 50% 2 주거환경

개 사업 개

변경 해

6 등포
당 A 3 당산동

5가 75 0.5 210 - 50 1 주거환경
개 사업 개

변경 해

7 등포
당 B 4 당산동

4가 1-145 0.7 210 - 50 2 주거환경
개 사업 개

변경 해

8 등포
당 B 5 당산동

4가 1-61 0.8 210 - 50 2 주거환경
개 사업 개

변경 해

9 등포
당 A 7 등포동

8가 46 0.7 300 - 60 2 주거환경
개 사업 개

변경 해

10 동
당 B 9 상도3동 286 0.3 190 12 60 1 주거환경

개 사업 개

변경 해

11 동
당 A 11 본동 434-3 1.1 210 - 50 1

주거환경
개 사업 개

변경 해

12
당 A 7 동 109-13 0.9 170 7 60 3 주거환경

개 사업
복

( )

변경 해

13
당 B 9 동 559-46 0.4 190 12 60 2 주거환경

개 사업 개

변경 해

14
당 B 13 동 동

1가
97-1 0.9 190 12 60 3 주거환경

개 사업
복

( )

변경 해

15
당 A 14 동 동

3가 60 0.6 210 - 50 1 주거환경
개 사업 개

변경 해



▶ 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해제 :12개 구역(단독주택 9+ 공동주택 3)

연 역
호 동 지 (㏊)

계획
용 (%)

건폐
(%)

진
단계

주택
형 비고

1 동
당 1 마장동 795-6 1.8 190 60 7 1 단독

변경 해

2 동
당 2 마장동 797-47 1.9 190 60 평균 10 1 단독

변경 해

3 마포
당 10 창 동 382-1 2.1 210 50 평균 15 1 단독

변경 해

4 로
당 10 로동 111-2 2.5 210 50 - 2 단독

변경 해

5 양천
당 5 신월동 510-1 2.0 190 60 12 1 단독

변경 해

6
당 2 가 동 343-1 1.0 190 60 평균 10 2 단독

변경 해

7 평
당 8 역 동 51-43 1.0 190 60 12 1 단독

변경 해

8 진
당 5 2동 72-3 1.2 190 60 평균 10 2 단독

변경 해

9 동
당 20 장안동 445-3 2.0 190 60 7 2 단독

변경 해

10 마포
당 14 용강동 149-7 0.3 190 60 12 공동

변경 해

11 천
당 9 시 동 105-1 2.6 - - - - 공동

변경 해

12 천
당 13 시 동 992-2 2.6 - - - - 공동

변경 해

4.주민 의견 청취에 한 사항

○ 주민 공람공고

-공고번호 :서울특별시공고 제2011-884호(2011.5.12)

-공람기간 :2011.5.12〜 2011.5.26(15일간)

-공람장소 :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

강북구청 주택과 외 13개 구청 정비사업 소 부서



연
사업시

행 식
공람 견 검토내용 비고

8 진

2동

72-3

(1.2㏊)

단독

재건

< 비 역 해  >

○ 견  : 민병   83

 -공청회  우편  지 못해 사

시 못함

 -  내용  해하  어려워 주민

들  사 현에 가 었

 -가  진 원회  해 활동하고 

고, 한가 (주택→근생 로 용도변

경)  후도 산  해  필

한 시

○ 진 청 견

  (주택과-10027, ‘11.5.9)

 -주민  실시 결과 토지등  과  

상  견  하 고,   

견  역 해  견  많았

 -해  주민들  단독주택 로 

 토지  체 토지  약 73%

 - 합 립 가 건  토지 또는 건  

 3/4 상  토지  2/3 

상   감안 해  청한 것

○ 공람기간내 제출된 주민 의견 검토내용

▶ 주택재개발 정비 정구역 해제 :1개 구역

연
사업시

행 식
공람 견 검토내용 비고

4
동

동

67

(9.8㏊)

주택

재개

< 비 역 해  >

○ 견  : , 태현  9

 -동 청에  ‘11.4.18 울시로 하여 

울시 한(‘11.4.15)  하지 않았

 -토지등  136 /624( 체)로 해  신청  

하 는 , 실  토지등 는 685 로 61

  보고하

 -해  청한 136  진 원회 취 송  

한 , 현 청산 상 고, 큰건  

한 들

 - 원 결(‘10.9.9) 진 원회 취 후 동

청과 차례 비 역지  련 상 함

 -‘11.2.17 토지등  359  비 역지  

신청  함

< 비 역 해  찬 >

○ 견  :   256

 -2003  본계획 립시 동 청에  

사 료  과도하게 려 신청하었

 -‘11.4월  비 역지  건 해당사항 없

 -‘10.9.9 원 결에 해 진 원회 승  

취 었

 -주민 생  , 고 학생들  생활 공

간과 거주지

○동 청 견

  (주택과-12137, ‘11.5.26)

 - 송결과에 라 진 원

회가 취 어 사업  진행

 어렵다고 단하여 

역 해  청하 나,

 -주민공람 견 검토결과 

비 역 해  하는 

견  다 므로 토지등

 다  견  는 

것  타당함

해
찬

해

계 토지등 해
계

257

+
해 계

789 381 408

※고 학생회 : 해 청

               (700 )

▶ 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해제 :1개 구역

5. 계기 (부서) 의에 한 사항



○ 의기간 :2011.5.12~ 5.26(15일간)

○ 의결과

계 련 협 견 비고

토해양 주택 비과 견없

울특별시
도시계획과, 도시 리과, 시 계획과, 

재 비1과, 재 비2과, 도로계획과
견없

강 청  13개 청

견없

(동   진  

견 )

동   진 는 

공람 견 참

6.검토보고 요지(수석 문 원 김종식)

□ 입안내용 배경

○ 본 기본계획변경안은 서울특별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 정구역에 하여 강북구 미아4동 등

주택재개발정비 정구역 4개소,주거환경개선사업 15개소,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12개소 등 총 31개

구역에 하여 정비 정구역을 해제하기 한 기본계획 변경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2011.6.10.제출하

여 2011.6.17.우리 원회에 회부된 사항임.

○ 정비 정구역의 해제는 정비 정구역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한 지역,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

이 2012년 이후에 충족되는 지역으로서 추진 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,구청장이 향후 휴먼타운으로

선정 정인 지역 등에 해 구청장이 해제를 신청한 지역에 한해 해제를 우선 추진함으로써,주민들의 사유

재산권 행사 제약 등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.

○ 번 기본계획변경(해제)추진배경은 의안번호 368번 「서울특별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

한 의견청취(안)」(정비 정구역 신규 변경 지정 등에 한 사항)과 같은 취지임.

□ 주요 사안에 한 의견

○ 최근 주택재개발․재건축에 따른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실정이며,사업이 결정된 구역도 사업진척이 어려운

여건임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여부를 주민의견에 따라 조속히 결정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해제 요청지 31

개소는 서울시가 사 에 통보한 해제신청 가능지에 부합한 지역이라고 보아 논란의 소지는 없다고 단됨.



-다만,31개 구역 해제안에 한 주민공람공고('11.5.12~5.26)결과, 진구 구의동 72-3번지 일

(1.2ha)단독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과 동 문구 제기동 67번지 일 (9.8ha)주택재개발 정비 정구역

해제에 하여 주민 의견이 제출되었음.

○ 먼 , 진구 구의동 72-3번지 일 (1.2ha)는 단독주택 다세 주택이 된 지역으로 2014년도 이

후에 건축물 노후도가 충족되고 재 추진 원회 미설립 등 정비사업 추진 움직임이 미흡한 지역이나

재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임.

-주민공람 결과,84명이 해제 반 의견을 제출하 으나,이들은 당 진구청이 실시한 해제지역 신청을 한

주민설문 결과시 해제반 를 의사표시한 토지등소유자로 악됨.반면,토지소유 면 으로 보면,해제 찬성이

체 면 의 47.9%,해제 반 가 27.4%이며,주택용도별로는 단독주택 소유자의 82%가 해제 찬성,다

세 등 공동주택 소유자의 80%는 해제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단독주택 소유자와 다세 등 공동주택

소유자간에 찬․반 의견이 첨 하게 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.

-요컨 진구청에서는 설문결과가 조합설립인가 요건이 토지 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토지

면 의 3분의 2이상에 미달한다는 을 고려하여 해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악됨.

< 진구 구의동 72-3일 해제 찬반 의견>

계 해 찬 해 무 답

토지등 

 

수
139

(100%)

34

(24.5%)

86

(61.9%)

19

(13.6%)

용도
단독

39

(100%)

32

(82%)

6

(15.4%)

1

(2.9%)

다
100

(100%)

2

(2%)

80

(80%)

18

(18%)

(㎡) 
12,542

(100%)

6,005

(47.9%)

3,437

(27.4%)

3,100

(24.7%)

○ 두 번째,동 문구 제기동 67번지 일 (9.8ha)는 2004.6월 기본계획상 재개발 정구역으로 지정되어

2008.10.13 조합설립추진 원회가 설립 되었으나, 법원의 추진 원회 승인처분취소소송 결

(2010.09.09 법원2010두 11382)에 의하여 추진 원회 승인처분이 취소되었고,일부 주민의 해제

요청이 있어 구청장이 해제 신청을 하 으나,

-주민공람 결과 789명이 해제 반 를,257명이 찬성 의견을 제출하 음.찬성의견으로는 본 지역이 고려

학교 학생들의 생활공간과 거주지로서 주민생존의 기반이 되는 곳이며,2010.9월 법원 결에 의해

추진 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임.

이에 해 해당 구청장은 다수를 차지하는 해제 반 의견을 존 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.



해  찬
해  

계 토지등 해 계

257

( + 해 계 )
789 381 408

※ 고 총학생회 :해제요청(700명)

○ 한,당 자치구청장이 해제 신청한 지역 최근에 재정비 진구역 혹은 정비구역,정비 정구역으로

지정된 곳 등 4개소는 해제 상에서 제외하여 공람공고 차를 이행하 음.

<정비 정구역 해제 제외 사유>

사업 식 해 신청사 검토결과( 사 )

악  
신림동 1464

재개

-토지등  약 39% 동 를 
아 비 역 취  신청

- 비사업  드시 해야 한다  
재개  사업  아닌 주택 에 

한 민 사업 로 환 

 '10.12.25 비 역 결
 지역 로  해 청에 
한 해 는 곤란

금천  
독산동 144-45

단독재건 -'10.07.08 비 역 로 지 고시
 비 역지  해 차 행 
필

금천  
시흥동 922-27

단독재건
-'11.02.17 시흥재 비 진계
획 변경결   지형도  고시

 재 비 진사업 로 사업
식  변경 어 별도 해  
차 필

금천  
시흥동 220-2

공동재건
-'11.02.17 시흥재 비 진계
획 변경결   지형도  고시  

 재 비 진사업 로 사업 식  변
경 어 별도 해  차 필

○ 종합하면,서울시는 구청장으로부터 신청 수된 35개 구역 해제기 에 합하지 않은 4개 구역을 제외

한 31개 구역을 공람공고하 고,공람기간('11.5.12~5.26) 제출된 의견은 2개 구역 주민들의 해제 반

의견임.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2개 지역은 공통 으로 소유하는 토지․주택건축물 형태에 따라 해제

찬성․반 의견이 나뉘어 립하고 있어,지역 특성과 해당 구청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단하여야 할 사

항이나, 번 정비 정구역 해제방안이 2개소 상지처럼 첨 하게 립하는 지역이 계속해서 갈등하는

양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도 내포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8.질의 답변 요지 :생략

9.토론 요지 :생략

10.심사 결과 :원안 동의 (출석 원 원 찬성)



서울특별시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한 의견청취(안)

-정비 정구역 해제에 한 사항 -

의안

번호
367

제출년월일 : 2011.6.10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안 건 명 :서울특별시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한 의견 청취(안)

(정비 정구역 해제에 한 사항)

2.입안사유

○ 정비 정구역 해제 추진 사유

-정비 정구역은 315개소로 2006년 단독주택 재건축 도입으로 격히 증가

-정비 정구역제도는 기반시설의 정비 주거환경 개선의 수단으로 활용 되었으나,양호한 주거지

의 슬럼 가속화,부동산 투기,주민 갈등 양산 등 부작용도 발생

○ 서울시 『신주거정비 5 추진방향』에 따른 세부실행 계획 이행

-정비 정구역의 신규지정 올해로 종결 ⇒ 정비 정구역 제도 폐지,

주거지종합 리계획으로 환

-사유재산권 보호 등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해 장기간 미추진지역 주민이 요청하는 정비 정구역

등은 해제하여 휴먼타운 조성 우선 검토

○ 정비 정구역 해제를 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(안)에 해 「도시 주거환경정비법」

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본 안건을 상정함

3.입안내용

○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:정비 정구역해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204호(2004.6.25), 제2006-95호(2006.3.23)호로 고시되고,

제2010-421호(2010.11.25)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

정구역에 하여 정비 정구역 해제를 한 변경임



○ 정비 정구역 해제 상

형별 계 재개
주거환경

개 사업

재건
비고

단독 공동

해 31 4 15 9 3

○ 정비사업별 정비 정구역 해제 내역

▶ 주택재개발 정비 정구역 해제 :4개 구역

연 생활
형

역
호 동 지 (㏊)

용
(%)

건폐
(%)

진
단계

사업시
행 식

비
형 비고

1 강
당 A 9 미아4동 75-9 3.5 190 12 60 3 주택

재개
복

( )

변경 해

2 마포
당 B 11 공 동 249 1.1 190 12 60 2 주택

재개
복

( )

변경 해

3 로
당 A 3 로본동 469 0.9 190 12 60 2 주택

재개 개

변경 해

4 동
당 A 12 동 67 9.8 190 12 60 2 주택

재개 개

변경 해

▶ 주거환경개선 정비 정구역 해제 :15개 구역

연 생활
형

역
호 동 지 (㏊)

용
(%)

건폐
(%)

진
단계

사업시
행 식

비
형 비고

1 마포
당 B 13 신공 동 5 0.7 190% 12 60% 1 주거환경

개 사업 개

변경 해

2 용산
당 A 5

원효로4
가

135 0.5 170% 7 60% 3
주거환경
개 사업

복
( )

변경 해

3 용산
당 B 6 용산동2

가 1 3.7 170%
3

/ 타 60% 1 주거환경
개 사업

복
( )

변경 해



연
생활

형

역

호
동 지

(㏊)

용

(%)

건폐

(%)

진

단계

사업시

행 식

비

형
비고

4 용산

당 B 7 용산동2가 5 1.0 170% 3
/ 타 60% 1 주거환경

개 사업
복

( )

변경 해

5 등포

당 A 2 양평동3가 78-3 0.6 210% - 50% 2 주거환경
개 사업 개

변경 해

6 등포
당 A 3 당산동

5가 75 0.5 210 - 50 1 주거환경
개 사업 개

변경 해

7 등포
당 B 4 당산동

4가 1-145 0.7 210 - 50 2 주거환경
개 사업 개

변경 해

8 등포
당 B 5 당산동

4가 1-61 0.8 210 - 50 2 주거환경
개 사업 개

변경 해

9 등포
당 A 7 등포동

8가 46 0.7 300 - 60 2 주거환경
개 사업 개

변경 해

10 동
당 B 9 상도3동 286 0.3 190 12 60 1 주거환경

개 사업 개

변경 해

11 동
당 A 11 본동 434-3 1.1 210 - 50 1 주거환경

개 사업 개

변경 해

12
당 A 7 동 109-13 0.9 170 7 60 3

주거환경
개 사업

복
( )

변경 해

13
당 B 9 동 559-46 0.4 190 12 60 2 주거환경

개 사업 개

변경 해

14
당 B 13 동 동

1가 97-1 0.9 190 12 60 3 주거환경
개 사업

복
( )

변경 해

15
당 A 14

동 동
3가

60 0.6 210 - 50 1 주거환경
개 사업 개

변경 해



▶ 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해제 :12개 구역(단독주택 9+ 공동주택 3)

연 역
호 동 지 (㏊)

계획
용 (%)

건폐
(%)

진
단계

주택
형 비고

1 동
당 1 마장동 795-6 1.8 190 60 7 1 단독

변경 해

2 동
당 2 마장동 797-47 1.9 190 60 평균 10 1 단독

변경 해

3 마포
당 10 창 동 382-1 2.1 210 50 평균 15 1 단독

변경 해

4 로
당 10 로동 111-2 2.5 210 50 - 2 단독

변경 해

5 양천
당 5 신월동 510-1 2.0 190 60 12 1 단독

변경 해

6
당 2 가 동 343-1 1.0 190 60 평균 10 2 단독

변경 해

7 평
당 8 역 동 51-43 1.0 190 60 12 1 단독

변경 해

8 진
당 5 2동 72-3 1.2 190 60 평균 10 2 단독

변경 해

9 동
당 20 장안동 445-3 2.0 190 60 7 2 단독

변경 해

10 마포
당 14 용강동 149-7 0.3 190 60 12 공동

변경 해

11 천
당 9 시 동 105-1 2.6 - - - - 공동

변경 해

12 천
당 13 시 동 992-2 2.6 - - - - 공동

변경 해

4.주민 의견 청취에 한 사항

○ 주민 공람공고

-공고번호 :서울특별시공고 제2011-884호(2011.5.12)

-공람기간 :2011.5.12〜 2011.5.26(15일간)

-공람장소 :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

강북구청 주택과 외 13개 구청 정비사업 소 부서



연
사업시

행 식
공람 견 검토내용 비고

8 진

2동

72-3

(1.2㏊)

단독

재건

< 비 역 해  >

○ 견  : 민병   83

 -공청회  우편  지 못해 사

시 못함

 -  내용  해하  어려워 주민

들  사 현에 가 었

 -가  진 원회  해 활동하고 

고, 한가 (주택→근생 로 용도변

경)  후도 산  해  필

한 시

○ 진 청 견

  (주택과-10027, ‘11.5.9)

 -주민  실시 결과 토지등  과  

상  견  하 고,   

견  역 해  견  많았

 -해  주민들  단독주택 로 

 토지  체 토지  약 73%

 - 합 립 가 건  토지 또는 건  

 3/4 상  토지  2/3 

상   감안 해  청한 것

○ 공람기간내 제출된 주민 의견 검토내용

▶ 주택재개발 정비 정구역 해제 :1개 구역

연
사업시

행 식
공람 견 검토내용 비고

4
동

동

67

(9.8㏊)

주택

재개

< 비 역 해  >

○ 견  : , 태현  9

 -동 청에  ‘11.4.18 울시로 하여 

울시 한(‘11.4.15)  하지 않았

 -토지등  136 /624( 체)로 해  신청  

하 는 , 실  토지등 는 685 로 61

  보고하

 -해  청한 136  진 원회 취 송  

한 , 현 청산 상 고, 큰건  

한 들

 - 원 결(‘10.9.9) 진 원회 취 후 동

청과 차례 비 역지  련 상 함

 -‘11.2.17 토지등  359  비 역지  

신청  함

< 비 역 해  찬 >

○ 견  :   256

 -2003  본계획 립시 동 청에  

사 료  과도하게 려 신청하었

 -‘11.4월  비 역지  건 해당사항 없

 -‘10.9.9 원 결에 해 진 원회 승  

취 었

 -주민 생  , 고 학생들  생활 공

간과 거주지

○동 청 견

  (주택과-12137, ‘11.5.26)

 - 송결과에 라 진 원

회가 취 어 사업  진행

 어렵다고 단하여 

역 해  청하 나,

 -주민공람 견 검토결과 

비 역 해  하는 

견  다 므로 토지등

 다  견  는 

것  타당함

해
찬

해

계 토지등 해
계

257

+
해 계

789 381 408

※고 학생회 : 해 청

               (700 )

▶ 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해제 :1개 구역



5. 계기 (부서) 의에 한 사항

○ 의기간 :2011.5.12~ 5.26(15일간)

○ 의결과

계 련 협 견 비고

토해양 주택 비과 견없

울특별시
도시계획과, 도시 리과, 시 계획과, 

재 비1과, 재 비2과, 도로계획과
견없

강 청  13개 청

견없

(동   진  

견 )

동   진 는 

공람 견 참

따로붙임 정비 정구역 해제 치도 지형도. 끝.



붙임

주택재개  비 역 해  도  지형도

1.주택재개발 정비 정구역 해제(강북구 미아동 75-9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2.주택재개발 정비 정구역 해제(마포구 공덕동 249번지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3.주택재개발 정비 정구역 해제(구로구 구로본동 469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4.주택재개발 정비 정구역 해제(동 문구 제기동 67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주거환경개 사업 비 역 해  도  지형도

1.주거환경개선 정비 정구역 해제(마포구 신공덕동 5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2.주거환경개선 정비 정구역 해제(용산구 원효로4가 135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3.주거환경개선 정비 정구역 해제(용산구 용산동2가 1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4.주거환경개선 정비 정구역 해제(용산구 용산동2가 5번지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 (해 )



5.주거환경개선 정비 정구역 해제( 등포구 양평동3가 78-3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6.주거환경개선 정비 정구역 해제( 등포구 당산동5가 75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7.주거환경개선 정비 정구역 해제( 등포구 당산동4가 1-145번지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



8.주거환경개선 정비 정구역 해제( 등포구 당산동4가 1-61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9.주거환경개선 정비 정구역 해제( 등포구 등포동8가 46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10.주거환경개선 정비 정구역 해제(동작구 상도3동 286번지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11.주거환경개선 정비 정구역 해제(동작구 본동 434-3번지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12.주거환경개선 정비 정구역 해제(성북구 성북동 109-13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13.주거환경개선 정비 정구역 해제(성북구 정릉동 559-46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14.주거환경개선 정비 정구역 해제(성북구 동소문동1가 97-1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 



15.주거환경개선 정비 정구역 해제(성북구 동소문동3가 60번지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주택 재건  비 역 해  도  지형도

1.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해제(성동구 마장동 795-6번지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제)



2.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해제(성동구 마장동 797-47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제)



3.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해제(마포구 창 동 382-1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 (해제)



4.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해제(구로구 구로동 111-2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제)



5.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해제(양천구 신월동 510-1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6.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해제(서 문구 북가좌동 343-1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7.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해제(은평구 역 동 51-43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8.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해제( 진구 구의동 72-3번지 일 )

∎ 치도

∎ 정비 정구역도(해제)



9.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해제(동 문구 장안동 445-3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10.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해제(마포구 용강동 149-7번지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11.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해제( 천구 시흥동 105-1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
12.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해제( 천구 시흥동 992-2번지 일 )

∎ 도

∎ 비 역도(해 )


